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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9) ①

개념,공식-설명

(9) 주민등록번호 등의 보호조치

① 열람업무담당자는 열람신청인에게 열람대상정보를 제공하기

전에 열람대상정보에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이를 가리고

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 방문열람신청의 경우 ㉠의 정보는

열람신청인이 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재판상 목적

등으로 모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소명한 경우에는 가리지 않고

열람하게 할 수 있다.

1.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뒷부분

7자리

2. 개인의 전화번호

3. 금융정보(계좌번호, 신용카드번호, 수표번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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